
서울시 ″원전하나 줄이기″ 시책 지원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촉진을

위하여 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」 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

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기

- 서울시 「태양광발전시설 융자지원 관련 업무 협조요청」

(녹색에너지과-19243, 2015.09.23.)

2. 주요 개정내용 : 세부내용 <붙임1> 참조

- 보증한도 사정방법 및 상환방법 변경

구 분 현 행 개 정

보증한도

사정방법
설치소요자금의 70% 이내 설치소요자금의 80% 이내

상환방법 8년균등분할상환
8년균등분할상환

또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

3. 시행일 : 2015. 12. 7.(접수일 기준)

4. 기타사항

가. 본 특별보증에 대한 상담은 지점에서 진행하되, 심사는 보증지원부

심사팀에서 전담하도록 함.

나.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대출금리 : 연 1.75% (’15년 현재)

다. 대출과목 : (서울시 기후변화기금) 기업시설기타금융대출

(금융기관 일반자금)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」 취급기준 개정(안)



붙 임 : 1.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」 취급기준 신 구조문대비표 1부.

2.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.

3.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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